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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(통로암거 설치기준) 일부개정 알림

1.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-6929(2022.12.22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'통로암거 설치기준 개선방안' 제도개선 권고가 통보됨에 따라 

「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설계 시 
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부산지방관리청에서는 향후 「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」개정시 검토하여 

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1. 권익위 공문 1식

      2.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신구대조표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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